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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19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스포츠동아     발행인  송  영  언

주 문

  스포츠동아(sports.donga.com) 2017년 12월 1일자(캡처시각)「[속보] 쇼트트

랙 메달리스트, 전철서 여성에 정액...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<캡처시각 17. 12. 1. 11:57>

 『日 쇼트트랙 메달리스트, 전철서 여성에 정액 뿌려 경찰에 체포

  입력 2017-12-01 10:53:00

  일본의 쇼트트랙 메달리스트가 전철에서 여성에게 정액을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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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포니치 아넥스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4월 전철 안에서 

여성의 오른쪽 다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. 당시 혼잡한 전철 

안에서 피해 여성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전철이 정차한 사이에 자신의 다리에 정

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다.

  이 용의자는 1998년에 열린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500미터에 출전

해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.

  그는 정액을 꺼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“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”라며 혐의를 

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 

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@donga.com』

<http://sports.donga.com/SPORTS/3/all/20171201/87537409/1> 

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위 기사는 일본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철에서 여성에게 정액을 뿌렸다가 경

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. 이에 따른 원래 제목은「日 쇼트트랙 메달리스트, 전철

서 여성에 정액 뿌려 경찰에 체포」이다. 

 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「[속보] 쇼트트랙 메달리스트, 전철서 여성

에 정액...」으로 바꿔 게재했다. 일본에서 발생한 사실을 숨긴 데다 [속보]를 붙

임으로써 마치 국내에서 발생한 긴급한 뉴스인 양 호도한 것이다. 

  게다가 전철에서 ‘정액’을 뿌렸다고 직접 표현한 일도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

선정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.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④(선정보도의 금지), 제10

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

위 원 정 숭 호

장 명 국

http://sports.donga.com/SPORTS/3/all/20171201/87537409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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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자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

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

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. 

  제10조「편집지침」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

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

이 동 현

장 인 철

강 희

김 영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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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미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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